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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etaverse, research on the importance of data 
and the amount of data is actively being conducted. Among these data, medical data contains the 
most sensitive information of individuals, so research on data generation, storage, management, 
and disposal is urgently needed.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medical data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Korea, and identified and analyzed medical data management laws and 
implementation status through working-level staff working in medical sit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bout 70% of medical professionals were able to identify the absence of recognition and 
management of medical data. The survey subjects were limited to Gwangju and Jeollanam-do, and 
237 medical workers were conducted. More than 54% of the awareness of medical record 
generation, storage, and management came out, but about 70% of the occupations except doctors, 
oriental doctors, and dentists did not recognize the medical record management method. As 
necessary for medical record management, cost and the need for professional managers were 
91.4%.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ansion of legal education for medical 
workers, the enactment of related laws, and the need for sincere fostering of medical record 
managers we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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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료데이터는 환자의 진료기록, 진단결과, 처방내
역 등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질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
데이터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와 더불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전자의료기록을 통해 
의료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는 의료데이터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리 인원 부재 
및 관련법의 미비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료데이
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의료데이터는 일반 데이터와는 매우 다른 성향을 
띠고 있다. 먼저 의료데이터의 생성은 개인의 가장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또한 개인에게 매우 취약
한 정보를 생성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의료데
이터를 생성하는 개인은 자신의 의료데이터가 오롯
히 의료행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의료데이터의 생성은 담당의사만이 생성한다기 보
다는 의료행위를 진행하는 간호, 행정, 기사, 및 보
조원에 의해서도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의료데이터
의 생성, 보관, 관리, 폐기에 관한 연구는 데이터의 
홍수라 부를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여겨진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먼저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의 의료
데이터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병의원의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 의료데이터에 관
한 설문을 실시하여 현행 의료인들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인식 및 의료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
검하고자 한다.

2.1. 미국의 의료데이터 관리

미국에서는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생
성, 사용, 보관, 폐기 등이 규제되고 있다. HIPAA
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서비스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로, 의료기관이나 보험사 
등이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공유하거나 이
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한, 의료데이터는 최소 6
년간 보관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내의 모든 의료기관과 보험사는 HIPAA에 따른 준
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는 미국에서 건강보험의 이동
성과 책임을 규정한 법률로, 1996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보건 관련 전자 
거래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3-4].

HIPAA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
다. 첫 번째는 'Title I'로, 이는 건강보험의 이동성
을 보장한다. 이는 개인이 직장을 옮기거나 잃어버
렸을 때에도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Title II'로, 이는 관리적 간소화와 의료정
보의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 부분은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provisions'라고도 불리며, 전자 거
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
고 있다.

HIPAA의 보안 규정은 전자 형태로 저장, 유지, 
전송되는 개인 건강 정보(PHI)를 보호하기 위한 것
다. 이는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포함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HIPAA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개인의 건강 정
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
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
강 계획, 의료 청구 및 결제 회사 등 'covered 
entities'와 이들이 업무를 위해 개인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business associates'에게 적용된다.

HIPAA는 또한 개인이 자신의 건강 정보에 접근
하고,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건강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공유되었는지에 대한 보고
서를 요청할 수 있다.

HIPAA의 규정을 위반하면 엄격한 법적 제재가 
따르며, 과태료와 함께 심각한 경우에는 감옥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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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의료정보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반영한 것으로, 의료 서비스 제
공자와 관련 기관들에게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2.2. 유럽의 의료데이터 관리

유럽에서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관리가 이루어진
다.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
기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특히, 
의료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환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이를 처리할 수 없다. 또한, 
데이터의 보관 기간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데이터는 안전하게 삭제되어야 한다. 
GDPR은 유럽연합 내의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벌금이 부과된다[5-7].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유럽연합(EU)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자
유로운 이동을 규제하는 법률로, 2018년 5월 25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EU 내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며, EU를 벗어나는 개인정보의 이동에도 적
용된다.

GDPR의 주요 목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
하고 통일화하여, EU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
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을 높이
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처
리,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
을 두고 있다.

GDPR은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 개인정보는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목적의 제한성 : 개인정보는 명확하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수집되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데이터 최소화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포함
해야 한다.

정확성 : 개인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신의 정보로 유지되어야 한다.

저장 기간 제한성 : 개인정보는 그 목적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장되어야 한다.

무결성 및 기밀성 : 개인정보는 적절한 보안 수
준을 유지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GDPR은 또한 개인에게 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수정 권리, 삭제('잊혀질 권리') 권리, 처
리 제한 권리, 데이터 이동성 권리, 이의 제기 권리 
등이 포함된다.

GDPR 위반 시에는 엄격한 제재가 따르며, 최대 
연간 전체 매출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GDPR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
구한다.

미국과 유럽 모두 의료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엄
격한 법률을 두고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HIPAA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중
시하며, 유럽의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선시
한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의료데이터의 공유와 이용
에 더 유연한 반면, 유럽은 데이터의 보호와 개인의 
권리에 더 집중하고 있다.

2.3. 한국의 의료데이터 관리

한국에서의 의료데이터 관리는 주로 '개인정보 보
호법', '의료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의료데이터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어, 이를 수집, 이용, 제공하기 위해
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
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때까지로 규정되어 있
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안전
하게 파기되어야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에 필
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외에는 이



임광철 · 윤영민

J. Integrative Natural Sci., Vol. 17, No. 3, 2024

108

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
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처
리에 있어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데이터 관리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데이터의 중앙화된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고, 의
료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제한적인 점, 그리고 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
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데이터
의 표준화와 중앙화된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데
이터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법
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한국의 의료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
양한 측면을 규제하고 있다. 그 중 의료 데이터 관
리에 대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의
료기록에 관한 규칙' 등 여러 법률과 규정에 걸쳐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이 법은 의료 데이터를 포함
한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등
을 규제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
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
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법: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의료 정보를 보호하고, 환자가 자신의 의료 정
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장한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의
료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록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의료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
한다. 이에는 의료 기록의 작성, 수정, 보관, 
파기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
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
어, '빅데이터 플랫폼 및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 분석, 활
용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의료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표준 개발' 사업을 통해 
의료 데이터의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는 항
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기술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3. 의료데이터 관리 인식 조사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의 의료데이터 관리에 
대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이 병렬로 접함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의
료데이터에 관리에 관한 법과 제도의 존재와 무관
하게 실질적인 의료환경에서 의료관계자들에 의해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 실정은 모두 동일하다 볼 
수 있다. 이에 의료데이터의 생성, 보관,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의료 현장 관계자들의 인식에 대한 고
찰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의료관계자들의 의료데
이터에 대한 인식을 조사 및 분류 하고자 한다. 먼
저 자료수집의 한계성에 의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
도에 있는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기사, 행정
요원 등) 23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기초자료, 의료데이터 기록에 관
한 인지도, 의료데이터 관리, 의료데이터 폐기에 대
한 인식으로 진행하였다.

3.1. 기초자료 조사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성별, 연령, 직군, 병원
형태, 근무 년수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은 300명으로 하였으나 무응답과 불성실 응답을 제
한 237명으로 조사대상을 진행하였다.

병의원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남성은 56명,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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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79명으로 여성이 약 3배정도 많이 분포하였다. 
조사대상의 연령대는 20대 13.5%, 30대 22.8%, 40
대 25.7%, 50대 25.7%, 60대 12.2% 로 사회 초년
생인 20대와 은퇴를 앞둔 60대가 10%대의 분포를 
보여주었고 주된 근로계층인 30대에서 50대가 약
74%의 응답율을 보여주었다. 근무하는 직군의 형태
는 간호, 행정 및 기사 등 의료관련 현장근무원들이 
8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근무하는 병의원의 형태는 
대학병원 13.5%, 나머지 병의원 및 요양병원이 
85%를 나타내었다. 근무년수는 4년 미만이 60%를 
나타내어 대부분 장기근무 보다는 단기 근무에 치
중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Fig. 1. 직군 분포도

기초자료 조사에 나타나는 특징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주된 인원은 30대에서 50대의 여자로써 
관리직이 아닌 현장 근무 형태를 띠고 있고 시스템
이 갖춰진 대형병원보다 개인 및 요양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은 근무하는 직군
의 형태를 나타낸다. 또한 근무하는 주된 의료 근로
자들의 경력이 4년 미만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2. 의료데이터에 대한 인지도 조사

의료데이터 기록에 대한 자료조사는 의료데이터 
기록에 대한 법적 행정적 인지도와 의료데이터 기
록 행위 여부, 그리고 의료데이터 기록 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의료데이터에 대한 생성, 보관, 

폐기 그리고 의료기록물 발급의 결정자와 의료데이
터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조사한바에 의하면 의료데이터의 기록에 관한 인
지도는 약54% 정도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46% 정
도는 인지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응답
자중 9% 정도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나왔다. 하
지만 의무데이터를 직접 생성하고 기록에 참여하는
지에 대한 응답은 70%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의료데이터 생성에 있어 기록물의 형태는 지류 
2.6%이고 93%정도가 EMR이나 OCS 등으로 생성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데이터에 의한 의무기록
물에 대한 발급 결정권자는 60%가 병원장과 담당
의사라 하였고 40%가 행정파트에서 발급한다고 응
답하였다.

의료데이터에 대한 생성, 보관, 폐기에 대한 법률
적 지식에 대한 인지도는 약31% 정도는 인지하였
고 70% 정도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의
료데이터 보관 기간이 지난후의 폐기에 대한 법률
적 지식 또한 70%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Table. 1. 의료데이터 생성, 보관, 폐기에 대한 인지도

요목 인지도 빈도 퍼센트

생성 및 수정
한다 69 29.6

안한다 164 69.2

생성, 보관 
법률

인지 74 31.2

불인지 163 68.8

폐기 법률
인지 75 36.5

불인지 162 63.5

Table. 1.은 의료데이터의 생성, 보관 및 폐기에 
관한 행동과 그와 관련된 법률적 인지도를 나타내
었다. 응답자들은 의료데이터의 기록과 생성에 관한 
의미적 이해도는 50% 이상이 이해하고 있으나 그 
관리적 책임에 있어 의사 직군과 간호 및 행정직군
에 대한 차이가 명백히 드러났다. 의료데이터에 대
한 생성형태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됨을 보였으나 
의표데이터 생성 행위는 70% 정도가 안한다고 응
답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의료데이터 생성, 보관, 
폐기에 관련된 법률적 인지도 또한 70%는 인지하
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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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의료데이터 기록 관리

의료데이터 기록과 관련된 자료는 의료데이터 생
성에 의한 의무기록에 대해 보관장소가 따로 병원
내 존재 유무, 의무기록 전문관리자 근무 유무, 의
무기록 전문관리자 근무형태, 병원내 의무기록 관리
위원회 존재유무 그리고 의무기록 관리 수행정도 
와 의무기록 관리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
막으로 의무기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
지 조사하였다.

의무데이터 생성 후 의무기록을 보관하는 보관장
소가 병원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9.5%가 존
재한다고 답하였으며 없거나 모름의 응답은 30.5%
로 나타났다. 

의무기록 전문관리자의 근무 유무에 대한 응답은 
46%가 근무한다고 하였으며 그 근무형태는 상근직
이 56.1%, 겸직 및 기타가 43.9%로 나타났다. Fig. 
2.는 의무기록 관리자 근무형태를 나타낸다.

Fig. 2. 의무기록 관리지 근무형태

의무기록에 대한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
리위원회는 병원내 존재한다는 대답이 23.6% 였으
며 존재하지 않거나 모른다는 대답이 76.4%로 나타
났다. 하지만 의무기록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
한 의무기록 관리 수행정도에 대한 응답은 58%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후 의무기록 관리의 필요성 질문에서 의무기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으며 의무
기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해 비용 9.7%, 
의지 21.1%, 관리자 49.4%, 관련법 10.1%로 나타

났으며 필요치 않다는 응답도 8%가 나왔다. 

3.4. 의료데이터 폐기

조사한 내용은 의료데이터 폐기에 대한 인식도와 
근무하는 병의원에서 의료데이터를 폐기하고 있는
지 여부 그리고 의료데이터 폐기에 대한 경험과 폐
기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의무데이터 생성 
후 폐기까지 기간에 대한 조사와 법적조치 및 의료
데이터 이관절차에 대해 조사하였다.

의료데이터 생성 후 5년 경과한 후 완전한 폐기
를 하여야 한다.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
의 의무기록 폐기에 대한 인지는 38.2%가 인지하고 
있고 67.8%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
무하고 있는 병의원에서 의료데이터의 폐기를 담당
하는 담당자에 대한 질문에 병원장과 담당의사라는 
응답이 12.4%, 행정팀이 폐기를 담당한다는 응답이 
43.5% 그리고 모른다는 응답도 43%로 나왔다.

근무하는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폐기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병원에서 폐기하는게 22.4%, 위탁이
나 모른다는 응답이 77.6%로 나타났다. 의무기록 
폐기를 진행해 본적 있냐는 질문에는 84.4%가 없다
고 응답했다.

의무데이터 생성 후 의무기록물 보관 년수에 대
한 인지도는 약 67%정도가 모른다는 응답이었고 
의무기록을 법적 기간 내 폐기하지 않을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걸 인지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42%가 인지하고 있고 58%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
었다. 또한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이관하는 절차에 
대해 인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75%가 모른다는 
응답이 나왔다.

4.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의료데이터의 생성, 보관, 관리 및 
폐기에 관한 국내외 실태를 살펴보고 광주 전남 지
역의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에게 설문을 조
사하여 실질적인 의료데이터 관리 현장의 데이터를 
취합하였다.

미국은 HIPAA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생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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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폐기 등이 규제되어 있으며 생성된 의료데이
터는 6년간 보관후 폐기 하여야 한다. 미국 의료데
이터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8-9]. HAPAA는 건강보험의 이동성, 개인 
정보 사용 및 공개, 의료데이터에 대한 접근, 검토, 
수정 용이성 등 의료데이터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중시한다[10-11].

유럽은 GDPR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다[12-13]. GDPR은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목적 제한, 정확성, 데이터 최소화, 저장 기한 제한 
등 개인 정보 보호와 관리에 주요 방점을 두고 있
다[14-15].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3워화 되어 관
리 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에 의한 의료기록물에 대
해 5년간 보관 의무를 두고 폐기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의료데이터에 대
한 인식이 아직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진행된 설
문에 의하면 의료 근로자의 80% 이상은 간호 및 
행정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료데이터
에 대한 관리 주체나 책임 그리고 폐기에 관한 일
련의 내용들에 대해 현저히 낮은 인식률을 보여 주
었다. 응답자들의 70%정도는 의료데이터의 생성, 
보관, 관리 및 폐기에 대한 법률 및 병원 현장에서
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도가 매우 낮
게 나타났다.

5. 결론

상기 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의료현장은 의료데이
터에 대한 사후 교육이 전무함을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현행 법률 체제 내에서는 관리 주체를 병원장
이나 담당의사에게 지우는 형태를 띠고 있기에 의
료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빈약함을 나
타내고 있다. 조사에 응한 의료종사자들은 72%이상
이 의료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의료데이터 관리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비용 
9.9%, 관리자 81.5%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현장에
서 의료데이터관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비용을 수

반한 인력확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현
장은 의사와 병원장의 관리자와 간호, 행정인력의 
수동적 업무수행이 만연하여 비용집행에 대한 의사
결정이 실질적인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정치의 영역으로 확산하고 관련법 제정을 바탕으로 
의료데이터 관리에 대한 비용처리를 논의 해야 한
다고 본다.

본 연구 이후 의료데이터 관련 법의 일원화 및 
의료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설계 그리고 의
료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데이터 인식 교육에 
관한 개선 연구가 진행되어 현행 의료데이터 관리
에 대한 허술함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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